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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세공장 건조선박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LNG 관세환급 실시

-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친환경 선박 수출 지원 -

□ 경남남부세관(세관장 김종웅)은 관내 보세공장에서 천연가스

(LNG)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 시험운전 종료

후의 잔존 천연가스에 대하여 「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

(이하 ‘반입확인서’)」를 발급한다고 밝혔다.

※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(이하 ‘환급고시’)

제65조 제6항에서는 보세공장 건조선박 시험운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

유류(잔존유류)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

□ 지금까지는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 석유제품(휘발유, 경유,

중유 등)에 대해 관세환급이 이루어졌으나, 석유사업법 등

관련규정을 토대로 천연가스(액화된 것을 포함)가 포함되는

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LNG연료 공급업체로 하여금 관세

등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.

□ 경남남부세관은 지난 2년간 LNG연료 선박은 물론이고 향후

건조 예정인 LNG연료 선박이 관세 등 환급 혜택을 볼 수 있어

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수출가격

경쟁력 제고를 통한 친환경선박 수출 지원 효과를 기대하면서,

ㅇ 앞으로도 관내 수출입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

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

밝혔다.


